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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안일자 및 제안자

개 제안 이유( )

주요골자



련법규

타 자치단체 조례개 현황

검토의견



련 법 령련 법 령련 법 령련 법 령련 법 령련 법 령련 법 령련 법 령련 법 령련 법 령

도로법

제 조 원 부담금76 ( )

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 징수 조례

시행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부개정[ 2010.10.16] [ 5006 , 2010. 7.15, ]

제 조 로 착 로 한 원 부담금3 ( )

제 조 한6 ( )

엔지니어링사업 가의 기 지식경제부공고 제 호 개정( , 2008-109 2008.06.03 )

제 조13 ( ) 공사비 에 한 방식 적 할 경우 건 문 별표 과 같고 통신 문1 ,

별표 같 산업플랜트 문 별표 과 같고 기본 계실시 계공사감리 업무2 , 3 , ․ ․

단 별로 하여 적 한다.

【별표 1 건 부문 요】

요

공사

업 무 별 요 (%)

기본 계 실시 계 공사감리 계

천만원 하5

억원 하1

억원 하2

억원 하3

억원 하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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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42

2.22

2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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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03

3.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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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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